
입법의회의장(NLA), 다음 주 중 3 측의 공동위원회 설립 예정, 후속 법률안 부결은 

어려워 보임  

입력 2018.02.13 (12.04) 

 

 

2018 년 2 월 8 일 - 입법의회의장은 다음 주 중 3 측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후속 법률안이 

부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필요없이 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폰펫 위칫촌라차이 입법의회의장은(NLA) 헌법기초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의 선거 관련 

법률인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의원법안의 쟁점을 심의하기 위한 3 측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밝혔다.  

헌법기초위원회는 하원의원선거법안 중 특히 장애인의 투표권을 위한 전자투표 도입 제안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쟁점으로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오락모임과 무도회를 개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헌법기초위원회는 상원의원선거법안에서 3 가지 주요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1. 상원의 단체를 변경 2. 단체의 구성 3. 직접 또는 

교차선거방법으로 다음 주 3 측의 공동위원회 설립 첫번째 단계로써 내일 (2018 년 2 월 9 일) 위의 

내용의 법률 안을 입법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법률 내용을 재검토 하자는 모든 측의 동의 및 기존 의견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일부는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회는 처음부터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의원법안 두 법률 모두를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동위원회 단계에서 변경한 이후 만약 어떤 쟁점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입법의회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에 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의회에서 법안을 부결할 우려에 대해서 입법의회의장은 비록 회원들의 

권리 이기는 하나 입법의회의원의 3 분의 2 가 동의해야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 지기 시작했기에 부결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총선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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